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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 2022-69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변 경 )승 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9일

거   창   군   수 

1.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1)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더샾 포르시엘 2차)

2) 사업주체

가. 상  호 : (주) 무궁화신탁

나. 대표자 : 권준명

다.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 

P&S 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변경)

가.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23-4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23,054㎡

다. 연 면 적 : (기정) 75,716.1250㎡ → (변경) 75,907.5732㎡ 증) 191.4482㎡

라. 규    모 : 아파트 6동(443세대),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실,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집, 주민편의시설

마. 형    별 : 84A형(전용면적 84.9694㎡), 84B형(전용면적 84.7560㎡)

84C형(전용면적 84.6131㎡), 109형(전용면적 109.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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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형(전용면적 119.4428㎡), 141형(전용면적 141.8036㎡),

158형(전용면적 158.7591㎡)

4) 사업시행기간 : 2022년 5월 ~ 2024년 9월(2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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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 2022–70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과수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구분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주상면 

연교리

산159

당초 59,937㎡ 4,945㎡ 5,060천원
2021. 1. 17. ~
2022. 12. 31.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196
정 태 *

변경 59,937㎡ 4,850㎡ 9,240천원
2021. 1. 17. ~
2022. 12. 31.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2】

2022년   6월  13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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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고시 제2022-7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15.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410-22 등 7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5길 198-12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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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2-885호

거창 거열산성 보존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추진중인 【거창 거열산성 보존정비사업】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10.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예정) : 2022년 ∼ 2023년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거창 거열산성 보존정비사업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1일원
거창군수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고 또는 개별통지문 발송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6. 10. ∼ 2022. 6. 24.(초일 불산입 14일 이상)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 창 군 청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거창군청) 문화관광과

                   (☎055-940-3433, 사업시행자)

    - 보상 사무소 : 경남 진주시 금산면 갈전길 13-6, 2층(국토보상원)

                   (☎055-756-4440, F:055-756-4442, 보상업무 및 물건누락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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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람사항

    - 토지 ž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 여부) 및 소유권과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라. 이의신청 방법 : 거창군 또는 보상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시기

  - 열람기간 만료 ⇒ 감정평가법인선정(주민 추천 등) ⇒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다. 감정평가법인의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함

  라.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 

및 공탁

6. 기타사항

  가. 상기 내용은 향후 일정 및 계획, 법령,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나.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토지 및 물건의 내역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 기타 사유에 의한 미수령자는 본 공고를 송달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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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또는 명칭                   (인)
 접수방법 : 유선, 방문 

 접 수 자 :         (인)

주          소

연    락    처

사업명칭

이의신청대상

소재지 및 종류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거창 거열산성 보존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상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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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2-894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6. 15.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거창

스포츠파크

종합

운동장

거창읍

양평리

1160번지 일원

126,377 감)33,388 92,989
경고222호
(’79.11.21.)

변경 4
양평생활

체육시설
체육시설

거창읍

양평리 

342번지 일원

29,994 증)32,659 62,653
거고96호
(’11.12.15.)

  나. 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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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거창

스포츠파크

◦면적변경

 - 위치 : 거창읍 양평리 1160번지 

일원

 - 면적 : 126,377㎡→92,989㎡

         (감33,388㎡)

◦기정 조성계획과 다른 조성현황을 

현황여건에 맞춰 구역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4
양평생활

체육시설

◦면적변경

 - 위치 : 거창읍 양평리 342번지 

일원

 - 면적 : 29,994㎡→62,653㎡

         (증32,659㎡)

◦기정 토지이용계획과 다른 이용현황을 

현황여건에 맞춰 구역 및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고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함

  다.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세부세설명 면    적(㎡) 비고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8,680 감) 5,691 92,989

운동
시설

소    계 53,626 감) 5,899 47,727

① ① 주경기장 37,860 감) 1,090 36,770

② - 체육관 2,542 감) 2,542 - 양평생활체육시설로 이전

③ ② 보조경기장 10,540 감) 963 9,577

④ ③ 농구장 1,190 증) 190 1,380

⑤ - 수영장 1,494 감) 1,494 - 양평생활체육시설로 이전

공공
시설

소    계 45,054 증) 208 45,262

- - 주차장 4,304 증) 3,411 7,715

- - 도로 및 녹지 40,750 감) 18,165 22,585

- - 광장 - 증) 14,962 14,962



- 11 -

  라. 양평생활체육시설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안)

     ■ 양평생활체육시설 토지이용계획(변경) 조서

구분 시설번호 세부세설명 면    적(㎡) 비고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994 증) 32,659 62,653

체육
시설

소    계 8,211 증) 21,486 29,697
① ① 전천후게이트볼장 1,385 증) 129 1,514
② ② 게이트볼장 2,313 감) 104 2,209
③ ③ 배드민턴장 636 감) 222 414
④ ④ 테니스장 3,749 증) 4,921 8,670
⑤ - 씨름장 128 감) 128 -
- ⑤ 군민체육센터 - 증) 2,586 2,586 양평생활

체육시설에 이전
- ⑥ 실내체육관 - 증) 2,411 2,411 양평생활

체육시설에 이전
- ⑦ 족구장 - 증) 5,760 5,760
- ⑧ 인라인장 - 증) 3,470 3,470
- ⑨ 다목적구장 - 증) 2,663 2,663

편익
시설

소    계 2,833 증) 4,535 7,368
⑥ - 휴게시설 99 감) 99 -
⑦ - 파고라 97 감) 97 -
⑧ ⑩ 주차장 2,591 증) 4,512 7,103
⑨ ⑪ 화장실 46 증) 29 75
- ⑫ 테니스협회사무실 - 증) 190 190

기반
시설

소    계 18,950 증) 6,638 25,588
⑩ ⑬ 다목적광장 3,711 증) 643 4,354
⑪ ⑭ 진입도로 672 증) 5,245 5,917
⑫ ⑮ 보행자도로 369 증) 1,180 1,549
⑬ ⑯ 녹지 14,198 감) 430 13,768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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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4. 의견 제출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서면

으로 제출

5. 관계도면 : 실음 생략(열람장소 비치)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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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22-921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시설의 이용 요건을 

완화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공시설 이용 요건 완화 규정 신설(안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2. 6. 15. ~ 2022. 7. 5. / 20일간

6.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7. 5.(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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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하는 곳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우) 50147

    ○ 전화 : 055)940-8151,  FAX : 055)940-8229

      이메일 : agri907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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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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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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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생  

략)

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

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

으로 군에서 생산한 산물(이

하 “농산물”이라 한다)일 것.

다만, 부원료는 다른 지역 산

물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

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

로 군에서 생산한 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일 것.

다만,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

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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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붙임 2  비용추계서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나. 관련조문 : 제2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세출
1차년도
(22년)

2차년도
(23년)

3차년도
(24년)

4차년도
(25년)

5차년도
(26년)

합계

군비 185 185 185 185 185 925

   

    3. 관련 의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농업인 가공 
      창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 925백만원
     -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작성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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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붙임 3  관계법령(발췌)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

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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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

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